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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화체 부

 수신 수신  참조

(경 )

 제  게 제공업소  건전한 업 서 확립  한 협조 청

1. 련 근거 :「게임산업 흥에 한 법률」제31조(사후 리), 제36조(과  부과) 및 

제38조(폐쇄 및 수거 등)

2. 게임물의 사행성 조장 방 , 사행행위에의 이용 방  및 유통 서 확립 등을 위한 

간의 자체의 노고와 협조에 감사드립니다.

3. 최근에 불거  불법 사행성 게임제공업소와 련, 문체부는 경찰청 및 게임물 리위

원회 등 계 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를 근절하  위하여 밀한 협조를 반으

로 공동 대응해 나가 로 했습니다.

4. 이와 련, 「게임산업법」제36조 제2항에 따라, 할 경찰 및 자체가 압수?수거한 

불법게임물 처리를 위하여 자체가 과 으로 수한 액을 사용할 수 있는 바, 

이를 적  활용하여 주시  바라며, 아울러 불법게임물 폐 와 련, 할 경찰서의 

요청이 있을 시 적 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. 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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